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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관련성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화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2

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년기의 삶, 웰다잉(well-d

ying)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인복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

다. 이에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 등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고 여전히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의 지역별 격차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걸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

료로 혼합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60세 이상 1인당 노인복

지 예산액이 1백만원 증가할수록 60세 이상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가 4.03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β=4.03, p<0.001). 이에 이 

연구는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 확대가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자기결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 중심의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제도 

활성화 마련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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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07년 고령친화도

시(Age-Friendly Cities)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전 세계 

각 도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이덕남, 2021).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가 노후 생활

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관련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남궁은하, 2021). WH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는 노인의 활기

찬 노년을 지원하는 도시정책과 서비스 환경이 조성된 사회를 의미한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생애 전반에 걸쳐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정순돌 외, 2012). 이

러한 관점은 국내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획은 정책 범위를 단순한 출산 장려에서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

합적 대응으로 확장하며, 사회 전반의 실천과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

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모든 생활터에서 

건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이

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은 중요한 사회적 과

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책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더

욱 고조되고 있다(남궁은하, 2021).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생애 말기(end-of-lif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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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생애말기돌봄(End

-of-Life Care, EOLC)이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유엔(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

oals, SDGs)의 일환으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

HC) 달성을 강조하며,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치료, 재활, 

완화의료를 포함한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각국에 권고하였다(김정

회, 2024).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19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개인

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존엄

사, 안락사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으며, 일부 국가는 이를 법제화하기도 하

였다(이은상, 2023).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이봉숙, 2

024), 이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져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

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생애 말기에 대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

무리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실천 

방안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연명의

료결정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생애말기돌봄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웰다잉 

사회문화 조성 의무화 등이 제안되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웰다잉(well-dying)’ 개념이 사회적으로 주목받

고 있다. 웰다잉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존엄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바람직한 죽음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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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이은상, 2023; 김형수, 2020). 의료기술의 발전에

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속에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

떠한 죽음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함께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이은상, 2023). 나아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인간관

계에서의 불필요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기대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게 함으로

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주영, 2019). 특히 고령자의 

웰다잉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들 수 있다(김형

수, 2020).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에 대한 개인의 의사는 생전에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시

점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국가

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연명의료나 웰다잉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인적·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제도적 정착과 지역사회 수준의 지원체계에 대한 실

증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박지경, 2023). 2018년 연명

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웰다잉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을 강화하고,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은상, 2023).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단위로 하여,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규모와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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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나아가 인구사회학적·재정적 요인, 정치적 특성 등 통제변수를 반

영함으로써 지자체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관련성

을 분석한다.

셋째, 지자체 특성별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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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고찰

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노인복지란 노인의 신체적, 심리·정서적, 경제적 욕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

1년 「노인복지법」 제정을 기점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었다. 특히 지방분권화

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도 함께 확대되었다(장은하 등, 2

021). 노인복지정책이란 노인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인 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의 복지정책이며(우시영, 2010), 소득보장

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복지서비스정책 등으로 구분된다(이수창, 

2015). 정부는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고경

환, 2010), 지방이양사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이 지역 주민의 욕구

와 선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은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 수준을 결정하

는 핵심 요소로 간주한다(장은하 등, 2021).

국제적으로도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948년 제정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는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생계 외적인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또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노인

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2조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과 자아실현, 사회 통합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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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송은영 등, 2019).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하나이다.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19세 이

상의 성인이 향후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복지부가 지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1)에 방문해 자신의 연명의료 지속 여부 

및 방법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두는 서류이다. 이는 품위 있는 

죽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간주한다(김진숙, 2024; 김정회, 2024).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단순히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 의미

와 존엄한 죽음에 대한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주변과 공유할 수 있는 사

회적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든솔, 2024).

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등록 현황(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등록기관

(소계) 161 243 284 374 448 521
지역보건

의료기관
56 120 125 138 155 175

의료기관 77 94 124 144 176 204
비영리

법인/단체
26 27 33 35 34 35

공공기관 2(237*) 2(237*) 2(238*) 2(238*) 2(238*) 2(239*)
노인복지관 - - - 55 81 105

등록 현황 등록자 수 532,667 790,193 1,158,585 1,570,336 2,144,273 2,701,997
* 237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및 출장소 활동

1)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
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곡기관, 노
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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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은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

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논의한 이후, 2016년에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

행되었다(김진숙, 202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

본 원칙, 관리체계, 결정 및 이행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

자가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 및 자기결정권의 실현이자, 사회적

으로 확대된 존엄사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이봉숙, 2024).

3. 선행연구

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예산에 관한 선행연구

1) 국외 선행연구

OECD(2019, 2020)는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재정적 영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서기에 각 국가는 조세 및 지출 개혁에 중점을 둔 일

관된 재정 전략이 필요하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괄하는 전정

부적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제시하였다. Vos(2017)는 지자체 정책 결정자

의 역할에 따라 재정 배분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며, 정책 

결정자의 역할이 적극적일수록 예산 배분에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라고 보

았다. Renee G. Parks 등(2023)은 지방 정책 결정자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주도적인 관심도는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설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Iliopoulos 등(2024)은 지방정부의 예산 배분

에서 노인복지와 다른 정책 간 우선순위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며 지방정부



- 8 -

의 지출 결정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이러한 우선순위는 사회인구학

적, 경제적, 제도적, 정치․이념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형성된다고 보았

다.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우시

영, 2010), 지자체 정책 결정자의 역할과 인식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배부에 영향을 미치며(Vos, 2017; Renee G. Parks 등, 2023), 정책 우선

순위 간 차이가 지자체 예산 배분에서 나타나기에(Iliopoulos 등, 202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에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나타난다

고 보았다. 

2) 국내 선행연구

우시영(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실행 대리변수로 1인당 노인

복지비와 노인복지예산 비율로 선정하였으며 노인복지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

회·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 중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김도희 등(2018)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확대를 배경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의 수립 필요

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정

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우선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복

지관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노인 보호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지정책 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수

진 등(2018)은 지방 선거 실시 이후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함을 제시하

며 정치적 요인이 사회복지예산 지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자체장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공약 이행을 노력한 결과라고 보았다. 장은하 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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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인복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정치행정적 요인들 또한 예산 결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수영 등(2014)은 지방정부 단위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지방정부 총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이 지방정부 재정

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초고령사회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인복지예산 

확보와 함께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공급 및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인구 규모

(김성수, 2008), 노인 인구 비율(박고운 등, 2007; 김성수, 2008; 이수창, 2

015; 임진영, 2018), 재정자립도(박고운, 2007; 현외성, 2014; 임진영, 201

8),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김범수 등, 2014; 양윤기, 2018)을 제시하

였다.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선행연구

1) 국외 선행연구

Halpern 등(2012)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낮은 원인을 행동경제

학적 인지 편향에서 찾았으며, 감정 예측 오류, 낙관 편향, 현재 편향, 집중 효

과, 기본값 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 강제적 선택 유도, 기본값 설정, 프레이밍 효과 활용,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Yadav 등(2017)의 연구에서는 150개 연구 

고찰을 통해 미국 성인의 약 36.7%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연령이 높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작성률이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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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반면, 전반적인 작성률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정책적 개입

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률이 낮고 말기 돌봄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집중

되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Baharoon 등(2019)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만성 및 

말기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임종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고

자 하는 의지는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논의 필

요성과 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Auriemma 등(2020)은 COVID

-19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개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AD 작성률이 급증하였으며, 중증 치료에 대한 명확한 선호 표

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부 환경적 요인이 AD 작성 행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dreasen 등(2022)은 유럽 6개국 요양시설의 사

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32.5%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유하

고 있었으며, 심폐소생술 금지(DNR)와 같은 치료 제한이 가장 일반적인 내

용이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입소 시 의사 표현이 가능했던 경우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2) 국내 선행연구

허대석(2009)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임종 환자에게 시행되어서는 안 되

며, 임종 직전이나 의식 상실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

한 사전진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환자 본인의 가

치관을 반영한 사전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도경(2017)은 연명의

료 중단 결정 논의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에 있으며, 돌봄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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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과정에서 환자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고든솔(2

024)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확대되었으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 지원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고, 제도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깊

이 고민하고 이를 주변과 나눌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지은(2022)

은 무연고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 및 등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노인복지관이 현행 

등록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노인복지시설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

문에, 건강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시설로 등록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은상(2023)은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본인의 의사

를 사전에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연

명의료 결정의 중요한 수단임을 밝혔다. 또한, 완화의료의 확대 적용과 이용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았

다. 정은숙 등(2023)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 중 가족 및 친구 지지가 적고 이

웃 지지가 많을수록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의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봉숙(2024)은 지역사회 내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우울 수준(윤명숙 등, 2015; 강미숙, 2024), 연령(이민혜 등, 2015; 

박지경, 2023), 거주지, 가구형태, 성별(박지경, 2023), 주관적 건강상태 인

지정도(이민혜 등, 2015; 김진숙, 2021; 박지경, 2023)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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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제시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구한 결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노인복지와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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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규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과 같

은 연구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독립변수는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액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수이다.

(보정변수)
· 총인구수
·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
· 성비
· 주관적 건강인지율
· 재정자립도
· 농촌/도시
· 시·도
·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독립변수)
60세 이상 인구 1인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액

(종속변수)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그림. 연구모형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인구구조 등이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다. 총인구수,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 60세 이상 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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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노인 1인 가구 비율, 남녀비율, 주관적 건강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재정

자립도, 농촌·도시,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시·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액과 사전연명의

료의향서 작성 간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자료 수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자료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 내 재

정정보 공개 항목 중 ‘세입세출예산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해당 연도의 

본예산 중 일반회계의 노인복지예산액을 활용하였다. 시‧군‧구별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등록된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시‧도별 자료만 제공되어, 사

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시·군·구, 연령별 등록된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를 요청하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메일로 회신받았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행정안전부「한국도시통계」에서 수집하였다. 지자체별 총인구수,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인구수, 성별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

계를 통해 수집하였고, 노인 1인 가구 수는 통계청「인구총조사」에서 데이

터 추출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율 및 우울 상태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

윈회에서 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https://www.nec.go.kr, 접속일: 2025년 

3월 10일)에서 수집하였다.

3. 연구변수

가. 독립변수

https://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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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는 지방자치단체 내 60세 이상 노인 1인당 지출한 연간 노인복지 

관련 예산액(백만원 단위)로 선정하였다(우시영, 2010; 장은하 외, 2021). 

이는 노인인구 삶의 질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산출값은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총액을 총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나(장은하 외, 2021), 이 연구에서

는 연령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현황이 10세 기준이기에 지자체 본예산 

중 노인복지예산 총액을 총 60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구하였다.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지역 내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

성한 건수를 의미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한 참여 수준과 노인의 

말기 돌봄에 대한 자기결정권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국가생명윤리

정책원에서 제공받은 연령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현황이 10세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60세 이상 인구 수로 변수를 선정하였다. 산출값은 시·군·구별 

60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1,000를 총 60세 이상 인구 수로 나

누어 구하였다.

다. 보정변수(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정

변수(통제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정치·재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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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집행 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정치 성향을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의 경우

에는 ‘진보’, 국민의힘은 ‘보수’, 무소속은 ‘무소속’으로 구분하였으

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22년 기준이다.

2)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생활 환경, 가족 구조, 인구구성 특성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 유형(도시와 농촌), 총인구수,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및 19세 이하 인구수 비율, 여성 대비 남성 인구 비율, 6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노인 1인 가구 수 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3) 건강관련 요인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관적 건강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

강인지율이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또는 ‘좋음’이라고 응답

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며, 우울감 경험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

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

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두 지표 모두 인구구조 차이를 표준인구(2005년 

추계인구, 통계청)으로 보정하였다.

4.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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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관련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선형관계분석을 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활용하였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를 3개년(2022~2024년) 동안 반복적으로 관측한 자

료의 특성상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s model)을 채택하였다. 지자체별 

고유한 특성과 연도별 차이를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를 랜덤효과(ran

dom effect)로 설정하고, 정치·재정적,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고정효과(fi

xed effect)로 보정하였다. 혼합효과 모형은 고정 효과와 랜덤 효과가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형으로, 관측치 간의 상관 구조와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이는 주로 데이터가 계층적이거나 군집화되어 있는 경우 

사용된다(Verbeke. G 등, 2000).

혼합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노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간 

관계를 분석하였고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자

모비 2.6.26.0(Jamovi 2.6.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하위 집단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관련 요인들(지역 유형,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재정자립도, 성비, 주관적 건강인지율, 우울감 경험률)을 바탕으로 사전

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추려내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의 면제 심의 승인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모두 공공자료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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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식별 불가능한 비식별 자료로 IRB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심의번호: 

4-2025-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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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1. 연구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특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2>와 같다.

60세 이상 1인당 노인복지 예산은 평균 248만원(표준편차=76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41만원, 최대 487만원이었다.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는 평균 33건(표준편차=9.9건)이고, 최저 9건부

터 최고 97건으로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 간 차이(범위= 88건)

가 있었다. 총인구수는 평균 약 22만 명이며, 중앙값은 14만 명으로 전체 분

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지자체별 총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

구 분율의 평균은  35%,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61%였다. 반면, 19세 이하 

인구 분율은 평균 14%로, 최소 6%, 최대 25%였다. 60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 분율은 평균 22%, 최대 31%였다. 성비는 평균 1.01, 중앙값 1으로 대

부분 지역에서 성비가 균일했으며, 최대 1.33, 최소 0.87로 지역별 편차는 존

재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균 49.3%(표준편차=6.09%)로, 약 절반의 

인구가 자신을 건강하다고 인식하며, 최소 37.2%에서 최대 77%까지 주관적 

건강 수준의 지역 간 격차(범위= 39.8%p)가 있었다. 한편, 우울감 경험률은 

평균 6.72%(표준편차=2.22%)이었고, 최소 1%, 최대 13.5%로 지역 간 편

차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는 평균 19.53%(표준편차=11.52%), 

최소 6.02%에서 최대 62.22%로 지자체 간 재정 역량의 격차(범위= 56.2%

p)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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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2.48 0.76 2.40 0.41 4.87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단위: 건)

32.6 9.85 30.9 8.72 96.6 

총인구수(단위: 만명) 22.4 22.3 14.3 0.90 120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0.35 0.11 0.32 0.15 0.61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
0.14 0.03 0.14 0.06 0.25 

60세 이상 인구수 중 

1인 가구
0.22 0.04 0.22 0.11 0.31 

성비 (=남자/여자) 1.01 0.06 1.00 0.87 1.33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49.3 6.09 48.5 37.2 77 

우울감 경험률 (단위: %) 6.72 2.22 6.80 1.00 13.5 

재정자립도 (단위: %) 19.5 11.5 16.4 6.02 62.2 

229개 지방자치단체 자료가 3번씩 관측되어 총 687번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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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특성과 관련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표 3은 주요 변수 간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이다.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과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간의 상관계수는 r=0.2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p<0.001).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과 총인구수 대비 60

세 이상 인구수(r=0.79, p<0.001), 60세 이상 인구수 중 1인 가구 수(r=0.

76, p< .001), 성비(r=0.23, p<0.0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총인구수(r=-0.71, p<0.001),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r=

-0.55, p<0.001), 주관적 건강인지율(r=-0.12, p<0.01), 우울감 경험률(r

=-0.20, p<0.001), 재정자립도(r=-0.70, p<0.001)와는 유의미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는 총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 분율(r=0.25, p<0.001), 60세 이상 인구

수 대비 1인 가구 분율(r=0.26,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반면, 총인구수(r=-0.16, p<0.001), 총인구 대비 19세 이하 인구 

비율(r=-0.12, p<0.01), 총 주관적 건강인지율(r=−0.08, p<0.05), 재정자

립도(r=-0.70, p<0.001)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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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자체 주요 특성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

2.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작성 수

(단위: 건)

0.29
*** —

3. 총인구수

(단위: 만명)
-0.71
*** 

-0.16
*** —

4.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0.79
*** 

0.25
*** 

-0.69
*** —

5.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

-0.55
*** 

-0.12
** 

0.52
*** 

-0.83
*** —

6. 60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

0.76
*** 

0.26
*** 

-0.62
*** 

0.75
*** 

-0.61
*** —

7. 성비 

(=남자/여자)
0.23
*** -0.02 -0.17

*** 
0.08

* 0.04 0.09
* —

8.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0.12
** 

-0.08
* 0.07 -0.10

** 0.05 -0.15
*** 

-0.17
*** —

9. 우울감 

경험률 

(단위: %)

-0.20
*** -0.01 0.14

*** 
-0.20
*** 

0.10
* 

-0.17
*** 0.00 -0.25

*** —

10. 

재정자립도 

(단위: %)

-0.70
*** 

-0.24
*** 

0.65
*** 

-0.74
*** 

0.60
*** 

-0.73
*** 

-0.10
** 

0.12
** 

0.15
*** —

Note.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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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연관성

표 4는 혼합효과모형의 결과이다.

보정변수를 포함한 혼합효과모형 분석 결과, 60세 이상 1인당 노인복지 예

산액이 1백만원 증가할 때마다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 수는 4.03건 증가하였다(β=4.03, p<0.001).



- 24 -

표 4. 노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간 회귀분석

　 95% 신뢰구간

변수 회귀계수 하한 상한 p-value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단위: 백만원)
4.03 1.90 6.16 <0.001

총인구수 (단위: 만명) 0.07 0.01 0.13 0.016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 25.4 -4.30 55 0.094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 24.4 -43.2 92 0.479 

60세 이상 인구수 대비 1인가구 218 85.7 350 0.001 

성비 (=남자/여자) -25.4 -43.4 -7.27 0.006 

주관적 건강인지율 (단위: %) -0.12 -0.24 0.01 0.076 

우울감 경험률 (단위: %) 0.24 -0.10 0.58 0.166 

재정자립도 (단위: %) 0.10 -0.03 0.23 0.127 

도시 - 농촌 1.77 -1.24 4.78 0.251 

정치성향

(기준: 

무소속)

보수 -2.34 -5.94 1.26 0.203 

진보 -0.44 -3.91 3.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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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신뢰구간

변수 회귀계수 하한 상한 p-value

시·도

(기준: 강원)

경기 -4.06 -8.58 0.47 0.080 

경남 -0.68 -4.97 3.61 0.756 

경북 2.48 -1.50 6.46 0.223 

광주 4.11 -2.16 10.4 0.199 

대구 -2.89 -7.98 2.20 0.266 

대전 12.8 6.66 18.9 <0.001

부산 -2.97 -7.63 1.70 0.213 

서울 -5.13 -11.1 0.84 0.093 

세종 1.84 -11.4 15 0.785 

울산 4.39 -1.75 10.5 0.161 

인천 -7.57 -12.7 -2.49 0.004 

전남 0.04 -4.38 4.45 0.988 

전북 5.87 1.05 10.7 0.018 

제주 -14.9 -24.5 -5.28 0.003 

충남 3.52 -0.81 7.85 0.112 

충북 -2.01 -6.68 2.66 0.400 



- 26 -

4. 하위 집단 분석

  

표 5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요인을 기준별 하위 집단 분석 결과이다.

지역 유형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시·군은 도시로, 구는 농촌으로 지

정하였다. 도시지역의 60세 이상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60세 이상 인구 1,0

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β=3.53, 

p=0.002). 다음으로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에 따른 분석에서는 보수 지역에

서 노인복지예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

다(β=7.49, p<0.001). 재정자립도 사분위 수준별로는 3분위(Q3)(β=7.16, 

p=0.002)와 4분위(Q4)(β=3.70, p=0.007)에서는 노인복지예산이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성비에 있어서 1.0 

미만(β=4.53, p=0.007), 1.0 이상(β=3.68, p=0.017) 하위 집단 모두 노

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 49% 미만의 경우, 노인복지예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β=3.69, p=0.014), 49% 이상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우울감 경험률에 따른 분석에서는 6.

8% 이상인 경우 노인복지예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지만(β=5.11, p=0.003), 6.8% 미만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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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 간 하위 집단 분석

　 95% 신뢰구간

변수 N 회귀계수 하한 상한 p-value

지역 유형

도시 441 3.53 1.26 5.80 0.002

농촌 246 4.17 -0.27 8.61 0.066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진보 200 1.19 -2.57 4.95 0.534

보수 434 7.49 4.70 10.3 <0.001

무소속 53 3.57 -6.45 13.6 0.473

재정자립도

Q1 172 1.21 -3.92 6.33 0.642

Q2 172 3.67 -0.32 7.65 0.072

Q3 171 7.16 2.61 11.7 0.002

Q4 172 3.70 1.02 6.39 0.007

성비

1.0 미만 366 4.53 1.27 7.79 0.007

1.0 이상 321 3.68 0.67 6.68 0.017

주관적 

건강인지율

49% 미만 318 3.69 0.75 6.63 0.014

49% 이상 369 2.38 -0.47 5.24 0.101

우울감 경험률

6.8% 미만 346 2.60 -0.27 5.47 0.077

6.8% 이상 341 5.11 1.76 8.4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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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료로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

성 간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국 수준에서 수행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활용하였

고 지자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2024년 3개년 자료를 수집

하였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3개년 자료를 반복적으로 관측하였기에 혼

합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시·군·구를 랜덤효과로 설정하고, 정치·재정적,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고정효과로 보정하였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전국 자료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하여 연구함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확대

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간 관계 보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들을 사용하

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중 연령을 ‘65세 이상 74세 이하’와 ‘75세 이

상’으로 구분(이민혜 등, 2015), 60대와 70대, 80대 이상으로 구분(박지

경, 2023)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하고 보

정변수로 청소년과 노인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해서 총인구수 대비 19세 이

하 인구수와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로 설정하였다. 노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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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60세로 설정한 이유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메일 회신받은 연령

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현황이 10세 기준이기 때문이다. 가구 형태

와 거주지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가구 형태는 다인 가구 및 1인 가구

로, 거주지는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박지경, 2023)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거주지는 시·구는 ‘도시’로 군은 ‘농촌’으로 구분하였다. 가구 형태는 

독거노인 가구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60세 이상 인구수 중 1인 가구로 설

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사전의사결정에 관한 태도 간 

관계(이민혜 등, 2015), 우울감 및 재정만족도와 연명치료 중단 의사 간 

관계(윤명숙 등, 2015)를 확인하였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사전의사결정의 

실천 방안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주관적 건강인지율(박지경, 

2023), 우울감 경험률, 재정만족도 간 관계를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예산(노

인복지예산)과 노인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지

방자치단체장의 정치 성향(김범수, 2014; 양윤기, 2018), 노인 인구 규모

(김성수, 2008; 이수창, 2015, 임진영, 2018) 재정자립도(박고운 등, 

2007; 현외성 등, 2014; 임진영, 2018)를 제시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지자

체의 노인복지예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제

시하고자 해당 변수들을 보정변수로 사용하였다.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기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간 연관성을 제시한 선행연구가 없었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간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

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지자체의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 규모와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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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간에 직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관련 요인들

로 보정 후 지자체장의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자체 예산 및 정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및 개인적 요인들을 통제

한 결과로, 지역 간 특성 차이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와 총인구수 대비 

60세 이상 인구수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총인구수와 총인구

수 대비 19세 이하 인구수는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박지경(2023) 연

구의 결과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60

대~80대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집단과 

19세 이하 청소년 집단을 구분하여 노령층과 청소년층 간 세대 간 차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

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요인을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역 유형 구분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은 60세 이상 인

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반면, 농촌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가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미

작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지경, 2023)의 박지경(2023)의 결과

와 유사하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지역 유형에 따라 노

인복지예산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구분에 있어서는 보수 성향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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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작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던 반면, 진보 성향과 무소속 성향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장의 정치 성향이 노인복지예산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범

수, 2014; 양윤기, 2018)와 유사하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과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 간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재정자립도 사분위 수준별로는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60

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간 관계에 있어서 3분위

(Q3)와 4분위(Q4)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고, 1분위(Q1)와 2

분위(Q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을

수록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이 많은 지역에서 노인복지예산과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재정

자립도가 사회복지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고운 등, 2007; 현외성 

등, 2014; 임진영, 2018)의 선행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노인복지 예산과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작성의 연관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성비에 있어서는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과 여성 대비 남성 비율

이 높은 지역 모두에서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과 60세 이상 인

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

계가 있고 여성 비율이 더 높은 지역에서 노인복지예산과 60세 이상 노인 인

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더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더욱 긍정적이라는 박지경(2023)의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

은 집단에서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이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고, 주관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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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율이 높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지 않을수록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사전연

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박지경(2023)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로, 해당 연도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식 확대 등 환

경적 변화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Auriemma 등, 2020). 

다른 선행연구 중 자신의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사전연명의료 

결정에 긍정적이라는 연구(이민혜 등, 2015)의 결과와 다르며,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박지경, 2023)의 결과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

는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은 집단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규

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더 중요함을 제시한다. 우울감 경험률 구분

에 있어서는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집단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규모가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울감 경험률이 낮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우울 정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도 간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고 한 강미숙(2024)의 연구 결과와 다르나, 우

울 수준이 높을수록 연명치료 중단 의사가 높다는 윤명숙(2015)의 연구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우울감 경험률에 따른 지자체의 노

인복지 예산 규모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고 

이는 주관적 건강인지율과 비슷하게 우울감 경험이 높을수록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작성에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의 영향이 큼을 보여주고 우울감을 경험

할수록 본인의 죽음에 대해 더욱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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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예산이 1백만

원 증가할수록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가 4.

03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위 집단 분석 결과,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이 보수 집단인 경우’와 ‘재정자립도가 3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타 하위 집단에 비해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규모가 보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역의 노인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

가 커져야 하고 관련하여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는 고령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조세 및 지출 개혁에 중점을 둔 

전정부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기에(OECD, 2019, 2020), 우리 정부 또한 세

계 흐름 속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나타냈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 번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시·군·구별 작성 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

어있는 자료가 아닌 별도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데이터 요청하여 국가생명

윤리정책원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았다는 점에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

복지부가 지정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연

명의료결정제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수행하기에 해당 기관

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 중 노인복지예산 외 수혜 대상

에 노인인구가 포함되는 예산의 경우 지자체별 정확한 노인복지 예산액을 

계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자체 본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을 산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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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에 대한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이다.

세 번째, 데이터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예산과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에 대한 세부 정보, 사회적 요인 등 잠재적 혼란 변수들을 충분

히 반영 및 통제하지 못하였다. 시군구별 교육 수준, 노인인구 사망률과 같

은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니 향후 연구에서는 관련 요인

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지자체를 단위로 하여 전

국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규모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간 연관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 현황, 5~7개년 자료 등 초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 연

령을 세분화하고 관련 요인들을 추가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거나 지자체의 

노인복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을 보완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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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예산 규모가 60세 이상 인구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지자체의 60세 이상 인구 1인당 노인복지 예산과 60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간 직접적인 관계는 통계적으로

는 유의했으나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혼란 변수들을 통제하였더니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지자체의 노인복지예산

이 증가할수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수가 증가함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의 확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결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과 노인의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마지막까지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

의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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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 global trends of rapid population aging and urbanization, South 

Korea officially entered a super-aged society in 2025. This demogr

aphic shift has intensified societal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in la

ter years and the concept of well-dying, thereby expanding the rol

e of local governments in elderly welfare. In response,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enacted in 2018 to ins

titutionalize advance directives as a means of safeguarding individual 

autonomy. However, notable regional disparities in the completion ra

tes of advance directives persis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ale of local gov

ernment expenditure on elderly welfare and the number of complete

d advance directives. A mixed-effects model was applied using data 

from 229 local governments across South Korea over a three-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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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2022–2024). The analysis revealed that higher elderly welfa

re expenditure per capita (aged 60 and above) was significantly ass

ociated with an increased number of completed advance directives p

er 1,000 older adults (β = 4.03, p < 0.00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local government budgets for 

elderly welfare may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in old 

age and strengthening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o support region-specific budget 

planning and to promote more active implement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system.

Keywords: Local elderly welfare budget,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dvance directiv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